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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6. 8.(목) 11:00 이후(6. 9.(금) 조간) / 배포 : 2023. 6. 8.(목)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ㅇ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국토연구원 / '22.7~'23.4

□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23.6월~, 한국부동산원)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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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상옥 (044-201-4937)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정 (044-201-4941)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하경희 (044-201-1551)

농촌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한우리 (044-201-1554)

<공동>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고송주 (044-200-6170)

어촌어항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민 (044-200-6048)

     

http://www.korea.kr


- 3 -

참고1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개 요

ㅇ (배경)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장기 방치된
빈집은 범죄·붕괴·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 빈집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현황 파악 필요

ㅇ (목적) 도시·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
산정 기준 등을 안내하여 체계적·효율적인 빈집실태조사 추진을 도모

□ 주요 일원화 내용

ㅇ (추진절차) 빈집 정의, 등급 구분 체계, 빈집 평가항목, 실태조사

대행기관, 빈집 통계관리 등 종합적인 빈집실태조사 체계 일원화

구분 현   행 ⇒ 개   선(안)

정의

ㅇ (도시)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 (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구분
ㅇ (도시) 1~4등급
ㅇ (농어촌) 일반빈집, 특정빈집

ㅇ 1~3등급으로 통일

빈집
조사

ㅇ (범위)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
ㅇ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

ㅇ (범위) 행정구역 단위(지자체)별로 조사
ㅇ (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

조사
절차

ㅇ (도시) 사전조사 → 조사계획 고시
ㅇ (농어촌) 조사계획 고시 → 사전조사

ㅇ 사전조사 후 조사계획 고시

빈집
정보

ㅇ (도시) 시·도지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ㅇ (농어촌) 시·군·구에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ㅇ 지자체별 빈집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집하여 전국단위의 빈집정보 관리

ㅇ (전담부서)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실태조사 실시, 정비계획 수립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권고

ㅇ (빈집모니터링) 광역단위의 빈집 발생현황과 추이, 정비현황 등 전국

빈집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빈집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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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기존) 도시지역·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제도 비교

구분 「소규모주택정비법」
(국토교통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의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하는 주택
ㅇ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지역 ㅇ 도시 ㅇ 농어촌

구분
ㅇ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집중관리 대상), 4등급(우선
정비 대상)으로 4단계 구분

ㅇ 일반빈집, 특정빈집으로 2단계 구분

관리
체계

ㅇ 5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ㅇ 5년단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빈집
활용 
및

관리

ㅇ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 주민등 빈집신고 가능

ㅇ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도지사)

ㅇ 빈집을 매입하여 공익 활용(시장·군수)

ㅇ 주민등 빈집신고 가능

ㅇ 특정빈집에 대해 철거조치 명령 
불응시 직권철거 가능(시장·군수)

ㅇ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시장·군수)

ㅇ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에 
대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ㅇ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
 -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경우 지원 

ㅇ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 40%, 안전조치 : 20%

ㅇ빈집소유자의 책무
 - 빈집 소유자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빈집 관리 
및 정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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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전국 빈집 현황 (’22년도 기준)

(단위: 호)

구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계 42,356 66,024 23,672

서울 2,859 -  -

인천  2,985 470 540

대전 3,247 17 - 

대구 1,990 528 - 

부산 4,897 21 15 

광주 1,492 - - 

울산 946 743 2 

경기 1,650 2,481 23 

강원 2,567 3,886 1,891

충북 146 3,446 3,460

충남 622 3,901 1,115

전북 8,056 9,904 1,144

전남 3,711 16,310 7,998

경북 4,248 13,886 3,829 

경남 2,219 9,106 3,130

제주 74 658 525

세종 647 - -

※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사되어 도농복합지역, 반농반어지역 등 일부 지역 중복 조사된 통계임


